
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 서식]

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

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)

접수번호 2021-0018083 접수일자 2021-10-01 처리기간 7일

신고인

회사 (주)가이드삼정 사업자등록번호 107-86-46179

대표자 문용만 전자우편 zeus_hm@guidesamjung.co.kr

주소

(07548) 서울 강서구 화곡로 

416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

1319호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02-780-2323

02-780-0169

제조업자

회사명(국가) (주)가이드삼정 (한국) 사업자등록번호 1078646179

대표자 문용만 전자우편 zeus_hm@guidesamjung.co.kr

주소
07548 서울 강서구 화곡로 416 

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1319호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02-780-2323

02-780-0169

공급자적합성

확인신고대상

전기용품

제조자명 (주)가이드삼정 제품명
전동형 롤스크린(전동식 커튼, 셔터, 그릴, 

차양,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)

기본모델명 GSR-150W 정격 AC 220V 60Hz, 150W

파생모델명(필요시 별지사용)

GSR-120W외 10모델

적용안전기준

KC60335-1,KC60335-2-97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

신고합니다.

2021년 10월 01일

신고인 문용만 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별첨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(첨부서류는 제외함)

수수료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

시행령」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※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확인 및 결재 → 확인증명서 작성 → 확인증명서 발급

신고인
처리기관

(관리원)

처리기관

(관리원)

처리기관

(관리원)

발급번호KIPS-2021-N0001745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2021년 10월 01일



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별지

별지사용 사유 파생모델칸 부족

별지내용

GSR-120W, GSR-100W, GSR-150, GSR-120, GSR-100, GSE-150W, GSE-120W, GSE-100W, GSE-150, GSE-120, GSE-

100


